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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안내 및 운영 철저

     1.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     2.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-309호(2014.12.16.), 전라북도 안전총괄과

-2409호(2014.12.18) 및 안전총괄과-5310(2014.12.19.)호와 관련입니다.

     3.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『어린이놀이시설 

안전관리법』 제12조, 제13조, 제15조, 제20조, 제21조에 의거 붙임의 설치

검사, 안전점검, 안전교육,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
     4.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,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은 국민

안전처에서 운영하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」 홈페이지에서 

전산관리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최신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4. 아울려 설치검사, 안전교육,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

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

동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

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안내문 및 보험등록방법 1부.


